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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고의 목적은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제도를 분석하여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조

직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첫째 일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등에 

기초하여 자율적인 조직관리를 실시하고 있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들간에 경쟁관계가 조

성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종전보다 다양화된 조직운영의 양상을 보였고, 중앙정부 

역시 간접적인 개입으로 상호 경쟁적인 분위기를 유도하였다. 셋째 확대된 자율성을 견제

하는 수단으로 정보공개가 활용되었다. 통합적인 “지방자치단체 급여 및 정원 공표시스템”

이 구축되는 등 정보공개의 폭과 질이 확대되면서 행정조직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통제

를 향상시켰다. 한국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사점으로는 상시적인 조직진단 및 정보공개시스

템을 구축하고 조직관리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간접적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278  지방행정연구 제25권 제1호(통권 84호)

□ 주제어: 조직관리, 자치권, 정부간관계, 정보공개

This paper is to analyze organizational management practices of local 

governments in Japan and to draw some implications for Korean local 

government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Japanese local governments 

have had autonomy in running their bodies based mainly on their own by-laws. 

Second, there has grown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Japanese central 

government has induced intergovernmental competitions through indirect 

involvement in operations of local governments, which has encouraged 

managerial diversity among them. Third, several measures for active 

information disclosure have been employed to hold in check the increased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Growing information disclosure in terms of 

width and depth, for example, by adopting “the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of 

salaries and number of regular employees of local governments” has improved 

controls as well as understandings on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by 

residents. The research results give useful implications for improving 

managerial practices of Korean local governments such as implementing ongoing 

organizational diagnoses, devising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enlarging 

incentive structures for better organizational management, which means that 

Korean central government needs to turn into indirect ways of intervention in 

local governments.

□ Keywords: Organizational Management, Local Autonomy,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formation Disclosure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7월 1일자로 민선 5기 지방자치시 를 맞이하 다. 1995년 지

방선거를 통해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이 직  선출하 고, 민선 지방자치가 시

작된지 15년이 지났다. 민선 5기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공과에 한 논란과 더불어 지방자

치제도에 한 근본 인 개 이 요구될 것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

여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하에 지방의 정책을 수립하고 조직운 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가 실시 된지 15년이 지났지만 아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제도 분석 및 시사점  279

직까지 앙정부의 직 인 통제가 강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 측면

이 있다. 즉,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아직까지도 지방자치단체에 한 국가의 폭넓은 지도･

감독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해서 앙정부의 통제와 감독이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지방자치권의 핵심인 조직 리제도 역시 앙정부의 직 인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의 요한 부분인 기구설치권과 정원 리권이 ｢지

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 등에 한 규정｣과 시행규칙, 

그리고 행정안 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 등에 의해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제

약에 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실정과 새로운 행정수요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탄력 으

로 응하기 해서는 신축 인 조직운 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기구설치권  

정원 리권의 확  등 반 인 조직 리의 자율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살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응하여 

효과 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리권을 확 할 필요성은 인정된

다. 그러나 언론에서 보도되는 바와 같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횡사례나 자치단체장의 

인사비리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조직 리권의 확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제도  장치 한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 인 문제 인

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살리기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리권을 어떻게 

개 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제도  유사성이 

높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조직 리제도에 한 심층 인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

단체 조직 리제도의 개  방향에 한 시사 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일본의 경우 1999년 지방분권일 법에 의한 분권개 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간

의 계를 새롭게 정립하 고,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리제도를 지속 으로 개

해 나갔다. 일본은 지방자치단체를 지역의 종합행정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앙정부와 역할을 

분담하는 동등한 상으로 인정하 으며, 이 과정에서 주종 계를 제로 형성된 수많은 제

도들을 수정 는 폐지하 다. 한 기 임사무가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규정인 필

치규제(必置規制)가 축소되었다. 즉, 지방자치단체에 한 새로운 역할 기 에 부응할 수 있

도록 국가의 개입과 통제방식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시정  합병, 권한이양, 재

정개  등 련 제도들의 재편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체질 강화도 동

시에 요구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경 주체로서 첫째 정책기획 능력을 향상시키며, 둘째 주민

과의 소통능력을 강화하고, 셋째 우수한 인재를 채용･양성하고, 넷째 경 기법을 도입하는 

등 효율 인 조직 리에 힘쓰고 있으며, 다섯째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한 법무능력을 향상

하는 것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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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방분권을 지속 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 에서 일본의 분권개  이후 변화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리제도 운 실태  운 방식을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하여 향후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리제도에 한 시사 을 찾는 연구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단된다. 

본 연구의 목 은 첫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조직 리제도의 핵심인 조직편성, 인건비 산

정, 정원 리의 제도 변화를 살펴보고,  조직 리제도의 근거와 특성  운 과정을 구체

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독자 인 제도 운용뿐만 아니라 앙정

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 속에서 조직 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심층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1) 둘째, 일본의 조직 리제도에 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

체 조직 리제도 개 에 한 방향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중앙-지방 간 관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리권인 자치조직권은 지방정부의 자치권 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앙정부의 간섭과 제약으로부터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계의 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앙정

부와 지방정부간 계는 다양한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크게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거의 

없는 수직  의존 계, 상호 등한 수평 인 상호의존 계, 그리고 완 한 자율성을 가지는 

1) 국내에서도 일본 지방자치단체에 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체로 행정･분권개 의 

동향  평가에 한 논문들이 많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 에 한 분석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2000년 이후 국내의 일본 지방자치에 한 연구경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개 에 한 것으로 

반 인 분권개 (김순은, 2003;, 강형기･허훈, 2006; 소순창, 2004) 혹은 특정 분야, 를 들어 

도주제 구상(채원호, 2008), 삼 일체 개 (이정만, 2008), 행정평가시스템(김상 , 2005; 박요성 

외, 2007), 고령자복지정책(소순창 외, 2001) 등을 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개 의 시발 이 

되는 행재정의 기 속에서 함의를 찾으려는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강형기, 2008; 정순 외, 

2008). 둘째 일본행정제도의 역사성에 한 것이다. 장기 인 에서 일본 지방자치제도의 형성, 

정착, 변화의 실상을 다루고 있다(권 주, 2003: 2010; 강 수, 2008; 이정만, 2002; 임승빈, 

2003). 셋째 비교 상으로서의 일본이다. 유사한 체제를 지닌 일본과의 비교를 통하여 정책  함의

도출이 주요 목 이 되고 있다. 그 상으로 분권개 (김순은, 2001; 임승빈, 2005), 신공공 리

(소순창 외 2004), 행정평가제도(박해육･하동 , 2010), 감사제도(권 주, 2004), 자지방자치단

체(허훈, 2008), 정부간 계(윤재선, 200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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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독립 인 계로 나 어 볼 수 있다. 실 으로는 앙-지방 간 계는 자율성이  

없는 계와 완 히 독립 인 계는 존재하기 어려우며,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면서 어

느 정도의 통제와 제약을 받는 계로 나타난다. 결국 앙-지방 간 계에 한 논의를 종

합해 보면, 크게 통  논의인 수직  통제모형과 수평  경쟁모형, 그리고 근래에 들어 새

롭게 조명되고 있는 상호 의존모형으로 구분된다(Wright, 1988; 村松, 2006). 

첫째, 수직  통제모형은 앙-지방정부간 계를 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지배’와 ‘피지

배’의 계로 본다. 이 때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계의 형태는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통

치기 의 일부로 보는 앙-지방 간의 계만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지방정부

의 자율성은 찾아보기 어렵거나 극히 제한된 수 에서만 보여 진다. 수직  계는 재정의존

과 앙의 통제를 심으로 한 리인 계로 평가되기도 한다(Dunleavy, 1981). 이 논의

에 따르면 지방행정기 은 앙부처의 감독 하에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며, 이 때 

지방행정기 은 자율성과 재량성의 역이 완 히 없거나 거의 소하다는 것이다. 둘째, 수

평  경쟁모형은 수직  계층 계와는 달리 앙과 지방이 등한 지 에 놓이는 계를 말

한다. 이러한 계는 앙의 의사가 일방 으로 하달되는 통치 인 것이 아니라 지방도 의사

결정의 주체로서 당사자 능력을 갖는다는 것을 말한다. 즉 앙과 지방 계의 기본 인 축이 

통치의 논리에서 상호분리의 논리로 이동하게 된다. 이 때 정부간 계의 형태는 앙-지방

정부간 계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간의 자율 인 계가 가능해진다. 셋째, 상호 의존모형은 

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를 제약하면서 상호 력하는 계를 말한다. 이러한 상호의존  

계는 동반자 계로 논의된다. 이 논의에 따르면 정부간에 상호작용을 통하여 교환  상

과정이 이루어지며, 이는 상호의존 계를 통하여 체계의 구성 부분들이 그들의 업무와 활동

을 달성하기 하여 자원과 역할  권한을 교환하는 것과 련을 맺는다.

결국 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계에서 지방자치권을 단순화하면 지방정부를 리인으로 

보느냐 동반자로 보느냐에 따라서 자치권은 상당히 달라진다(하혜수 외, 2000). 리인모형

(agent model)에서 지방정부는 앙정부의 감독 하에 국가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리자

이며 지방정부의 재량권은 거의 없다. 력모델(partnership model)에서는 앙정부와 지

방정부는 거의 등한 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력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방의 정

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상당한 자율성을 가질 수 있으며 지방의 이해 계와 직결되는 국가

정책의 결정에도 향력을 행사한다. 한편 리인 모델이나 력 모델 역시 앙-지방 간 

계에 한 충분한 기반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비 하면서, 앙정부의 통제뿐만 아니라 앙

과 지방간의 상호의존성과 이에 따른 상까지 개하는 다양한 계를 포함하는 앙과 지

방간 계의 개념을 제시하기도 한다(Rhodes, 1986; 1999).2)

따라서 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계에 한 논의를 종합해 볼 때, 향후 앙-지방 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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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직  통제 계에서 수평  경쟁 계로, 직  통제 계에서 간  통제 계로, 그리

고 일방  계에서 방  상 계로 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정부간 계

는 차 리인 모형이나 수직  통제모형보다는 력모형이나 수평  경쟁모형으로 나아갈 

것으로 상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자치권 수 도 차 높아질 것으로 기 된다. 따라서 우

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에 한 논의도 이러한 방향으로 개되어야 할 것이다.

2. 자치권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그들 주민의 복지에 독자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Wolman･Goldsmith, 1990), 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결정에 있어서 선택권 

행사의 자유와 시민의 복지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Boyne, 1996)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자치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 인 권한의 강화를 통한 자율성의 확 뿐만 아니

라 그러한 권한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정 인 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치권의 확 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수반하는 개념이다. 자치권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리에 한 권한을 의미하는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자

기의 조직을 구성하는 권한으로서 자치권의 요한 구성 요소  하나이다. 즉, 지방자치단

체가 기구, 정원, 보수, 사무분담 등을 자신의 조례나 규칙을 통하여 자주 으로 정하는 권능

을 말한다.3) 자치조직권은 이처럼 자치권능의 하나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지만, 지방자

치단체 역시 국가의 한 부분으로서 공익을 하여 운 되고 있는 만큼 자치조직권은 제한 요

소를 가지게 된다. 자치조직권의 제한 요소는 공공성, 효율성, 형평성 등 일반 으로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를 심으로 논의되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자

치조직권을 둘러싼 다양한 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

2) Rhodes는 앙-지방정부간 계를 권력의존모형(power dependency model)으로 설명하고 있다

(1983; 1986; 1999). 이 모형은 국과 같은 단일제(unitary system) 국가의 앙정부와 지방

정부 사이의 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모형으로 Wright(1988)의 정부간 계론 보다 훨씬 더 정교

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hodes는 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효과 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데서 논의

를 시작하고 있으며, 앙･지방 계를 상호의존 인 계로 악해야 더욱 정확하다고 주장한다. 특

히 Rhodes의 앙-지방정부론(Central-Local Relations)은 앙의 각 부처들과 지방행정기 들 

사이의 연계(links)에 주로 심을 가지며, 앙-지방정부 계론(CLR)에서 요한 변수로 다 지는 

개념은 여러 조직간 상호작용의 토 (bases of interaction)로서 권력(power)의 개념을 요시하

고 있다.

3) 조직권의 범 에 해서는 논자들마다 다소 상이하지만, 크게 조직권과 인사권을 묶어 자치조직권으

로 보는 경우와 양자를 따로 보는 경우 두 가지 입장으로 별할 수 있으나, 자의 입장이 주를 이

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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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조직 리권의 에서 보면 조직 리 운 방식에 한 주장은 크게 두 가

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 조직운 의 탄력성과 수요에 한 응성 등을 강조

하는 입장과 국가의 체 인 형평성과 통합성을 강조하고 입장으로 나  수 있다. 자의 

입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수요의 변화에 효과 으로 응하기 해서는 탄력 인 조직운

이 필요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 로 후자

의 입장은 앙정부가 국 인 형평성과 국가 차원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해서 일정 수  

앙정부에 의한 자치단체 조직 리권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일반 으로 지방자치

단체는 자의 입장을 강조하고 앙정부는 후자의 입장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상이한 입장

을 보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리 방식에 한 논리는 국가의 통합성과 지역의 특수

성이라는 차원,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의 민주성이라는 차원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 

형태의 운  모형이 가능하다(주재복, 2003).

첫째, 앙 차원에서의 국가 통합성 논리와 행정의 효율성 논리가 보다 강조되는 통제형으

로 앙정부가 자치단체의 조직 리 방식과 내용의 부분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앙

정부가 정해  기 이나 범  내에서 조직을 운 하는 형태이다. 둘째, 앙 차원의 국가 통

합성 논리와 행정의 민주성 논리가 보다 강조되는 신축형으로 앙정부는 최소한의 표 이나 

기 만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보다 신축 으로 조직을 운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형태이다. 셋째, 지방 차원의 특수성 논리와 행정의 효율성 논리가 보다 

강조되는 차등형으로 앙정부에서 정한 일정한 기 을 충족시키는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많

은 조직 리권을 부여하는 형태이다. 마지막으로 지방 차원의 특수성 논리와 행정의 민주성 

논리가 보다 강조되는 자율형으로 앙정부의 여를 으로 배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완

히 자율 으로 조직을 운 하는 형태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리 운 방식은 국가의 통

치방식과 지방의 여건에 따라서 국가마다 상이하기는 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차 자치조직권

이 확 되는 추세로 발 하여 왔다. 

3. 본 연구의 분석틀

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리 방식은 통제형에서 벗어나 신축형으로 환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주재복, 2003). 즉, 참여정부 이후 지속 인 분권화의 추진으로 자치

단체의 기구설치 권한이 상당 부분 확 되었으며, 특히 표 정원제가 총액인건비제로 환되

면서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의 범  내에서 자율성과 책임성 하에 운 할 

수 있는 토 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여 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 에 한 앙의 통제는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민선 5기 지방자치시 를 맞이하여 이제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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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리방식을 자율형으로 변화시켜 나갈 시 이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리 방식을 

자율형으로 선택할 때 제조건은 조직 리의 권한이 지방에 이양되는 것에 따르는 문제 을 

보완해  수 있는 책임성 확보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단체 조직 리 

운 방식이 자율형에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분석해 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조

직 리제도를 자율형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 인 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지 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Ⅲ.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제도 분석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 은 “집행기  다원주의”로 평가된다(川崎, 2004; 松本, 

2005). 단체장뿐만 아니라 원회･ 원 방식의 합의제 기 들이 설치되어 행정권이 분산되

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운 방식은 단체장의 일방 통행식 행정운 을 견제하고 민주 인 

행정을 구 할 수 있다는 장 을 지닌 반면 단체장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고 조직 내부에 

할거주의가 발생되며 책임소재를 악하기 어렵다는 비 도 제기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반의 통일성을 확보할 권한인 통 표권이 부여된 단체장이 집행기  체를 어떻게 조정

하느냐가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지방자치단체

의 조직 리제도를 조직편성권, 정원 리권, 인건비 리권으로 구분하여 변화내용, 운 방

식, 운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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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편성권

1) 지방자치단체 조직편성권의 변화내용

일본 지방자치단체 조직에 한 규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4). 첫째 조

직 내부의 편성권에 한 규제이다. 지방자치법이 1947년에 제정된 이래 오랫동안 역지방

자치단체에 한 조직편성권을 엄격히 법률로 제한해 왔다. 제정 기부터 도(都)는 2부 8

국5), 도부 (道府縣)은 7부6)를 설치하 고 소  사무들을 제시하 다. 1952년에는 인구 

수 별로 조직 수를 규제하기 시작했고, 이후7) 그 설치 수는 몇 차례 개정되었으나 조항 자

체는 2003년까지 지속되었다. 한 조직 명칭, 분장사무 규정, 조직 수의 변경은 주무부서

인 총무성(이 , 자치성)에 신고하도록 하 다. 법정부수(法定部數)를 과하여 설치할 때는 

총무 신과 의할 것이 요구되었다.8) 1990년  이후 지방분권에 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조직편성권은 차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기 시작하 다. 1991년에 부국 명칭, 분장사무의 

시가 폐지되었고, 1997년에는 법정부수를 과하는 부국의 설치가 신고제로 완화되었다. 

2002년에는 법정부수의 규제 자체가 철폐되었다(分権型社会に対応した地方行政組織運営の

刷新に関する研究会, 2005:237). 결국 200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직을 

자유롭게 설치하는 제도  틀이 정비, 시행되고 있다. 특히 기본 조직의 편성은 조례를 통해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주 인 통제가 확보되고 있다(松本, 

2005). 

둘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조직 혹은 직을 부과하는 규제이다. 이는 필치규제(必置規

制)로 표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는 법률 혹은 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기구들 

혹은 직 가 존재한다. 주로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  는 시설, ②특정한 자격 는 직

명이 있는 직원, ③심의회 등 부속기 이 련된다. 필치규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자주권

을 제한하고 행정의 종합 이고 효율 인 운 을 해시킨다고 비 되어 왔다. 제1차 지방분

4) 지방자치법 제158조(도도부 의 局部･分課, 시정 의 部課)1보통지방공공단체장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분장하기 해 필요한 내부조직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통 지방공공단체 장의 직근하

(直近下位)의 내부조직 설치  분장사무에 해서는 조례로 규정한다.

5) 도: 총무부, 회계부, 민생국, 교육국, 경제국, 건설국, 교통국, 수도국, 생국, 노동국의 2부 8국, 

도부 : 총무부, 민생부, 교육부, 경제부, 토목부, 농지부, 경찰부의 7부

6) 이후, 1947년 교육 원회법이 제정되면서 교육부국은 삭제됨

7) 都에 8국, 道에 8부, 府縣에 인구 단계별로 설치부수가 규제되어, 인구　250만 이상은 8부, 100만　

이상 250만명은 6부, 100만명 미만은 4부로 됨.

8) 법규 용 상은 역단체인 도도부 이며 기 단체인 시정 은 조례설치주의가 채용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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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개 으로 이러한 필치규제들이 상당수 완화되거나 폐지되었다. 를 들어 복지 련 사무

소의 배치기  폐지, 계직원의 임규제 완화, 공민  운 심의회의 임의 설치화 등이 그 

상이었다. 재에도 지속 으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 조직편성권 제도의 운영방식

2003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종 보다 진일보한 조직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단체장은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분장하는데 필요한 내부조직을 설치

할 수 있고 이는 조례로 규정된다(제158조의 1항). 종 에는 역자치단체는 부･국･실･과, 

기 자치단체는 실･과로 조직 단 를 서로 다르게 규정했으나 역과 기  자치단체 모두를 

“내부조직”으로 통일시켰다. 이는 자치단체가 조직단 를 자율 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하는 조

치 다. 다만, 단체장은 내부조직을 편성할 때 사무, 사업운 이 간소하고 효율 으로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제158조의 2항).9) 자치단체가 내부조직 편성과 운 의 자율

성은 최 한 확보하되 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조직합리화의 원칙은 견지되어야 할 것이 강조되

었다. 

그 다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실제 무엇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직들이 설치되어 있는가? 

역자치단체인 가나가와 (神奈川県)의 사례를 살펴보면, 조직편성의 근거는 가나가와  행

정기  설치조례  규칙, 가나가와  局설치조례의 3가지이다(神奈川県法規集). “가나가와

 局설치조례”는 조직의 가장 큰 단 인 국의 종류와 사무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재 정책

국, 총무국, 안 방재국, 민국, 환경농정국, 보건복지국, 상공노동국, 토정비국의 8국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가나가와  행정기 설치조례”는 본청 이외의 행정조직(경찰서 제외)의 

설치, 명칭, 치  소 구역에 한 내용을 담고 있다.10) 지사는 법률 는 조례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를 행정기 에 분장시키는 권한도 부여받고 있다. “가나가와  행

정조직규칙”은 사무의 정성과 효율 인 수행 원칙을 토 로 상기의 행정조직을 구체 으로 

분류하고 분장사무를 명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본청기 , 부속기 , 견기   특

별기 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청기 에는 지사실과 정책국 등의 8局 그리고 회계국이 있다. 

지사실에는 비서과와 조사과, 8국에는 部와 課, 회계국에는 회계과, 지도과, 조달과가 각각 

설치되어있다. 한편 법령으로 설치되는 필치기 은 2009년 4월 재 총 31개가 설치되어 

9) 2003년에 배려규정이 추가되었다.

10) 이 조례에는 지역 정종합센터, 세사무소, 자동차세 리사무소, 어항사무소, 지구농정 사무소, 

병해충 방제소, 가축보건 생소, 보건복지 사무소, 정신보건복지센터, 아동상담소, 식육 생검사소, 

동물보호센터, 가나가와노동센터, 토목사무소, 치수사무소가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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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神奈川県 내부자료). 그 로는 소방학교, 부인상담소, 병해충 방제소, 가축보건 생

소, 아동상담소, 지 장애자 갱생상담소, 아동자립지원시설, 식품 생검사시설, 보건소･복지

에 한 사무소 등이다. 

<표 1> 가나가와현 행정 조직의 설치근거

구분 설치근거 사례

본청기

局설치조례

행정조직규칙

정책부, 총무부, 안정방재국, 민부, 환경농정국, 보건복지부, 

상공노동부, 토정비국, 회계국  

행정조직규칙 지사실, 각부국총무과, 인사과 등

지역설치

기

(出先

기 )

행정기 설치조례

행정조직규칙

지역 정(県政)종합센터

지역별: 横 賀三浦、県央、湘南、足柄上、西湘）

행정기 설치조례

행정조직규칙
가축보건 생소(2), 아동상담소(5), 보건복지사무소(9) 등

행정기 설치조례

행정조직규칙

稅사무소(18), 자동차세 리사무소, 어항사무소(2), 

식육 생검사소, 동물보호센터, 토목사무소(8), 치수사무소(2)

행정조직규칙
동경사무소, 자치종합연구센터, 온천지학연구소, 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등

개별 공공시설설치조례

행정조직규칙

보건복지 학, 가나가와여성센터, 공문서 , 청소년센터, 

고등직업기업교 등

부속기

(법령)

개개의 법률

행정조직규칙

가나가와  국토이용계획심의회, 가나가와  

고정자산평가심의회, 가나가와  방재회의, 가나가와  

교통안정 책회의, 가나가와  사립학교 심의회 등

(조례)

부속기 설치조례

행정조직규칙

가나가와  공무화재보상등 인정 원회, 가나가와  

특별직보수등 심의회, 가나가와  종합계획심의회 등

특별기 행정조직규칙 없음

필치기 개별 법령

소방학교, 부인상담소, 병해충 방제소, 가축보건 생소, 

아동상담소, 지 장애자 갱생삼담소, 신체장애자 개정상담소, 

아동자립지원시설, 식품 생검사시설, 보건소･복지 련 사무소, 

견의 보호센터, 정신보건복지센터, 직업능력개발교

자료: 神奈川県 내부자료 行政機関等の分類

3) 지방자치단체 조직편성권의 운영실태 

1990년 로 어들면서 지방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고 고령화, 출산 등 새로운 행정

환경이 등장하면서 환경 내외 으로 기존 행정체제의 질  환이 요청되었다. 이를 극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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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한 타개책으로써 신공공 리 방안이 각 을 받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책임과 권한이 이

양되어 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체제 정비책으로 기구개 을 시작했고 후쿠오카시의 

DNA 명처럼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등장하 다.     

그 다면 지방자치단체 조직재편의 실제는 어떠한가? 여기서는 재단법인 일본도시센터(日

本都 センター)가 2007년도에 805개 시구( 區)의 단체장과 공무원을 상으로(782시, 

23특별구) 실시한 기 자치단체의 사무기구에 한 조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11) 역

자치단체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일본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황을 악하고 변화의 단 를 엿

볼 수 있다.  

2007년 4월 재 부 8.6개, 과 38.1개, 계 90.7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2002년 이후 3

분의 2정도의 지방자치단체가 부나 과를 신설(71.8%) 는 폐지(62.9%)하 다. 일부 지

방자치단체들은 지역사무소를 재편(신설:10.0%, 폐지:9.5%)하기도 하 다. 조직개편은 

주로 외부  필요성에 의해 실시되었다. 새로운 행정수요(38.2%)나 기존 수요의 성격변화

(26.1%)에 응하기 해서라는 외부 요인들이 반을 넘어 선 반면, 조직 내 권한이나 책

임을 명확히 하려는 동기는 15.8%에 머물 다. 즉 행정조직개편은 내부의 권한조정보다는 

정책수요에 한 응차원에서 이루어지기 쉽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평균 으로 신설된 

部･課는 4.5개이며 폐지된 곳도 4.5개 다. 

조직 리는 주로 인사과(33.6%)가 담당하 다(사무 리과:26.9%, 기획과:25.4%). 한

편 기구개 은 개 본부 등의 임시조직(10.7%)보다는 기획(25.4%)이나 총무(15.4%)등

의 기존조직을 활용하여 추진되고 있었다. 기구개편의 시 은 체로 행정개 의 과정에서 

실시되었다(54.5%). 최근에는 시정  합병이 진행되면서 조직을 재설계하거나(14.0%), 

복행정을 제거하기 한(11.4%) 목 도 있었다. 분야는 도시기반정비･공공사업(32.7%)

을 심으로 경제･산업(상공농림수산 , 24.8%), 교육･문화･스포츠(24.2%), 복지

(23.4%), 행정개 ･재정재건(22.5%)이었다.    

조직개편의 방식은 체로 종래의 課는 유지하면서 하  조직인 係를 폐지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과의 경우, 이를 폐지하거나 향후에도 검토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73.1%로 

체의 4분의 3을 차지했다. 다만 30만 이상의 시에서는 과를 두지 않은 조직의 비율이 상

으로 높았다(13.2%). 반면 계는 체 으로 이를 폐지했거나(22.8%), 앞으로 폐지하겠

다는 의견(23.7%)이 상 으로 높았다. 한 계를 유지하겠다는 의견도 어느 정도

(28.2%) 존재하 다. 과･계가 폐지되면서 얻은 효과(복수응답)로는 업무량에 응하는 지

11) 단체장은 805 상  627곳으로 77.9%, 공무원은 657곳으로 81.6%의 회수율을 기록하 다. 인

구별 구분은 30만 이상, 20만이상-30만미만, 10만이상-20만미만, 5만이상-10만미만, 3만이상-5

만미만, 3만미만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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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체제가 확립되었다는 (47.7%)이 우선 으로 손꼽혔고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되었으며

(26.7%), 할거구조가 개선되었다(22.0%)는 의견도 많았다. 반면, 책임소재가 혼란스럽게 

되었거나(30.7%), 상 직의 업무부담이 증가했다는(20.7%) 문제 도 지 되었다. 계층의 

슬림화가 제도설계처럼 정착되고 있지 않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로젝트 을 활용하는 비율도 반을 넘어서고 있었다(52.4%). 특히 큰 도시 일

수록 그 활용도가 높았다(30만 이상 시 66.2%). 체조직에 용가능한 로젝트  련 

일반규칙이나 요강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에 39.5% 다. 이는 1996년의 35.9%

보다 증가하여 제도  정비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村松･稲継･日本都 センタ, 

2009: 96-98). 조직 내의 정책 문성을 강화하고자 스태 (주간, 기획원, 문원 등)직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도 58.9%로 상당수 존재하 다. 하지만 스태 직의 설치 수가 종 보

다 감소(11.3%)하거나 유지되고 있다(28.0%)는 의견이 많았다. 아직 이 제도에 한 이해

도가 낮고 조직 내에서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었다. 즉 계통과 스태 간의 구분이 불명확하거

나(23.4%), 본래의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23.0%)는 부정 인 견해가 우세하다는 

사실에서 추측가능하다(특정임무 담당: 23.7%, 문성활용:16.3%). 2002년 이후 행정조

직의 사무량 조사는 46.1% 단체가 실시하 고 특히 3만 미만의 시가 70%를 기록하 다. 

직무분석은 76.4%가 실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업무내용보다는 사무량 심의 조직 개편에 

이 두고 있다는 을 보여 주었다. 

부분(77.8%)의 단체장들은 재의 행정 서비스 수 을 제로 조직 계층을 여나가는 

개 에 공감하 다. 이것이 단순한 인식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옮기기 하여 행정기구 개

을 공약으로 제시한 단체장들도 70.2%나 되었다. 재의 조직이 하거나(17.5%) 인

원 보충이나 조직 증설이 필요하다(3.5%)는 의견은 소수에 불과하 다. 특히 큰 규모의 시

에서 이러한 의견이 두드러졌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운 의 우선  가치가 효율성이 공평성

보다 더 높은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정책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축으로 어느 쪽을 보다 

시해야 하는가에 한 물음에 해 58.2%가 효율성을 시한다고 하 다(공평성 38.8%).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 은 체 으로 진 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분야별로 그 진척

도가 상이하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공통성을 지닌 개 의 방향성에 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별･조직별로 필요한 개 이 다르기 때문이다(中村, 2009).

2.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권

1)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의 변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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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재,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총 공무원 수는 285만 5106명으로 역지방자

치단체가 과반수(54.0%, 154만 2705명)를 넘고 있다. 기 자치단체는 지정도시(24만 

4803명, 8.6%)와 그 외 시(74만 9586명, 26.2%) 등 도심지역에 많이 분포하며 농어

지역인 정 은 15만 6966명(5.5%)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교육부문

이 107만 6358명(37.7%)으로 가장 많으며 일반행정(95만 4775명, 33.4%)이 그 뒤를 

따른다. 일반행정 가운데 일반 리가 57만 1902명(20.0%), 복지 계가 38만 2873명

(13.4%)이며12), 그 밖에 공 기업 등 회계부문 (38만 5670명, 13.5%), 경찰부문(28만 

898명, 9,9%), 소방부문(15만 7405명, 5.5%)의 순으로 구성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상 으로 인력편성이 가능한 일반행정(복지제외)은 상 으로 비율인 낮은 반면, 국가가 

정원 기 을 규정하는 교육, 경찰, 소방, 복지부문은 체 지방공무원의 3분의 2(189만 

7534명, 66.5%)를 차지하고 있다.13) 일반 리에서는 총무･기획(21만 5638명)이 가장 

많고 토목(14만 9138명), 농림수산(8만 9548명), 세무(7만 995명) 등의 순이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수는 1975년 총무성이 정원 리조사를 공식 으로 시작한 이래, 

일시 으로 감소한 시기(1984년-1988년)도 있었으나 20여년간 지속 으로 증가해 왔

다14). 하지만 1994년의 약 328만명을 정 으로 하락하기 시작했고 행정개 이 본격화되면

서 그 감소폭은 상승하여 15년 사이에 약 40만명이 감소하 다. 주로 일반행정과 회계부문 

등이 그 상이다. 일반행정은 조직 개편과 서비스 공  방식의 변화 등으로 공 기업 등 회

계는 독립채산제 등 기업경 방식의 도입으로, 교육은 학생 수의 감소와 학교 업무의 민간 

탁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경찰･소방부문은 범죄율 증가, 지역 방재체제의 내실화 

등 안  확보가 요청되면서 오히려 인력이 증가하고 있다(総務省公務員部給与能率推進室, 

2009).

12) 총무성은 총원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을 일반행정(일반 리, 복지 계), 교육, 공 기업 등 회

계, 소방, 경찰로 분류하고 있다. 일반행정은 의회사무국, 총무와 기획, 세무, 노동, 농림수산, 상

공, 토목, 민생, 생의 각 부문(교육, 공안 제외)의 총 로 일반 리과 복지부문으로 구성된다. 일

반 리는 민생과 생을 제외한 분야이며 복지 계는 민생과 생분야를 지칭한다. 공 기업 등 회

계는 병원, 수도, 하수도, 그 외(수익사업, 개호보험사업 등)의 분야를 의미한다.

13) 국가가 정원배치 기 을 설정하는 분야로는 교육: ･ 학교 교직원, 안 :경찰 , 소방직원, 의약: 

보건소 의사, 약사감시원, 보육소의 보육사, 식품 생: 양지도원, 식품 생감시원, 도축 검사원, 

식조검사 실시 직원, 장애복지: 신체장애자복지사, 지정신체장애자 갱생시설의 종업원, 보호시설 직

원, 여성복지: 부인상담소의 소장과 직원, 부인보호시설 직원, 아동복지: 아동복지사, 아동복지시설 

간호사, 복지사무소 업직원, 노인복지시설 종업원 등이 있다.

14) 일시 인 감소 후 다시 증가로 돌아선 주요 원인은 교육과 복지 련 충실화 정책에 따른 인원 증가

이며 역과 기 별로 그 증폭의 수 차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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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권의 운영방식

일본의 국가공무원은 1969년에 제정된 “행정기  직원의 정원에 한 법률”(약칭, 총정원

법)에 따라 각 성청설치법에서 규정한 성청 정원을 정령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지방공무

원의 경우, 필치규제로 국가가 규정하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에 필요

한 인원을 산정하고 조정한다. 가나가와 의 사례를 살펴보면, 가나가와 은 “가나가와  직

원 정수조례”가 정원 리의 기본 근거가 되고 있다. 조례 구성은 먼  지방공무원의 개념을 

정의하고(제1조), 사무국 별로 공무원의 정수를 제시하고 있으며(제2조), 정원 범  내에서 

인원 배치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범주에는 지사, 공 기업 리

자, 의회, 선거 리 원회, 감사 원, 인사 원회, 교육 원회, 교육 원회 소 에 속하는 학

교, 그 외 교육기 , 노동 원회  가나가와 해구어업조정 원회(神奈川海区 業調整委員

会)의 사무부국(事務部局)에 상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부지사, 교육장,  2개월 이내 기

간으로 고용된 자를 제외)이 포함된다. 사무부국별 인원 정수는 조례에서 결정되며 해당 사

무부국의 책임자가 정수 범  내에서 내부 부국(部局)  각 부속기 별 인원을 자유롭게 배

분하도록 하고 있다(조례 제3조). 즉 사무부국의 수장인 지사, 공 기업 리자, 의장, 인사

원회의 수장 등이 담당하는 사무부국의 인원 배치를 조정한다. 인원 가운데 타 지방자치단

체에 견된 자, 휴직자 등, 장기에 걸쳐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임명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상기에서 규정하는 정수 이외로 둘 수 있다(제2조 2항).

3) 총무성의 지방자치단체 정원관리의 관여방식15)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정원관리계획 제시요청

15)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리와 인건비에 한 앙정부의 재정통제에 해서는 다루지 않는

다. 그 이유로는 검증을 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며 이와 련된 앙정부의 향력 한 축소되

었다고 단되기 때문이다, 종 의 일본정부는 법･제도 인 권한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나 국고보

조  등 지방재정을 함께 활용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과 인건비를 통제하여 왔다. 그러나 지방

분권개 과 더불어 지방재정악화의 심화, 삼 일체 개  등의 재정환경이 변화하게 되면서 재정을 

활용한 앙정부의 통제방식 한 한계를 보 고 강도도 완화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여 히 앙

정부에 재정 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재정악화  지방교부 의 재검토, 국고보고 의 삭감 등으로 

앙정부가 자율 으로 지방재정을 활용할 수 있는 자유도가 축소되었고 따라서 재정 인 인센티  

부여나 제약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리와 인건비 통제는 어려워지고 있고 볼 수 있다. 이는 

총무성(10.7.7)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10.7.8)와의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가나가

와 의 담당자는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 이 정원 리나 인건비 리에 미치는 향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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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성은 지방행정개 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리의 정화를 추진해 왔다. 사무

차 의 통지로 자치단체에게 조를 요청하는 방식이었다. 기에는 개 인 조 요청이었

으나 재정압박이 심화됨에 따라 구체화된 목표달성 수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환되었다. 

1985년 1월 “지방행 망(地方行革大綱)”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장기  에서 채용계

획을 수립하고 계획 인 정원축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 다. 1997년 11월에는 1994년에 

발표된 행정개 망을 재검토하면서 정원 정화 계획의 수치목표를 공표하도록 하 다(“지

방자치･신시 에 응한 지방공공단체의 행정개 추진을 한 지침”).

이후, 지방자치단체 내외의 다양한 환경변화로 지방공무원의 정원 리가 더욱 강력히 요

청되었다. 주로 고령화와 출산  단가이 세 의 량 퇴직 등의 사회경제  요인, 지방정

부의 역할 재검토와 권한이양, 시정  합병 등의 분권 련 정치 요인, 버블붕괴 이후 지방재

정의 악화 등의 경제  요인이 복합 으로 교차하면서 은 공무원으로 보다 좋은 행정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조직의 질  변화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총무성은 2005년 3월 “신지방행 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앞으로 5년간 집 인 인력 

리 노력인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99년에서 2004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4.6% 

감소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상회하는 수 에서 수치목표 세우고 향후 5년 동안 실시

할 것(集中改革プラン)을 요청한 것이다. 2006년 8월에서는 이 수치 목표를 어도 국가공

무원의 정원감소(-5.7%)와 동일한 수 으로 설정하도록 하 고(“지방공공단체의 행정개

을 더욱 추진하고자 하는 지침”), 이후에도 기간을 연장하여 2011년도까지 지속 으로 추진

할 것을 요청하 다(2009년 7월 “지방공공단체의 정원 리에 하여”). 2012년 이후의 정

원 리 방향에 하여 총무성은 재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히 요청하고 있지 않다(総務省, 

2009a: 2009b). 하지만 도도부 , 시정  부분이 독자 으로 정원의 수치 목표를 책정

했거나 할 정이며 지속 으로 추진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 

(2) 총무성의 정원산정 측정방법의 제공과 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총무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정원 수 을 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음의 책을 

구사하고 있다. 첫째,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인원을 악할 수 있도록 참고 지표를 

제공한다(自治体給与人事研究会, 2008:207-214). 제1은 “유사단체별 직원수”이다. 인구와 

산업구조(산업별 취업인구의 구성비)를 기 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들이 분류된다. 유형

은 지정도시, 핵시, 특례시, 일반시, 특별구, 정 으로 구분한다. 일반시는 인구 5만명을 

기 으로 4구분, 산업구조별로 4구분하여 총 16형이 되며, 정 은 인구 5천명을 기 으로 5

구분, 산업구조별로 3구분하여 총 15유형으로 분류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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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되는 “도도부 별 유사단체구분 일람표”를 통해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

지를 확인하며 그 유형의 “유사단체 직원수”를 확인한다. “유사단체 직원수”는 동일 유형에 속

하는 단체들을 하나의 단체로 가정한 평균치로 인구 1만명당 직원수이다. 즉 각 지방자치단

체는 비슷한 인구와 산업구조를 가진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체와 부문별로 정원비교를 통해 

자신들의 실을 악할 수 있게 된다. 이 모형은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리의 양상

을 이해하기 쉽고 산출된 수치가 객 성이 높아서 정원 리를 논의 시 출발 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2는 “정원회귀지표”이다. 표 정수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유형별로 리할 필

요성에서 1981년부터 정원모델이 개발, 사용되어 왔으나 그 계산식이 매우 복잡하고 난해하

여 실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비 이 있었다. 따라서 총무성 내 “지방공공단체 정원 리연구

회”는 “유사단체별 직원수”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알기 쉬운 지표 개발을 논의해 왔다. 그 결

과 인구와 면 의 두 요소만을 활용한 새로운 모델인 정원회귀지표를 제시하 다. 회귀식은 

“계산식(보통회계직원수)=aX
1
(인구)+bX

2
(면 )+c(일정치)”이다. a, b, c는 단체별로 달

라진다. 즉 도부 은 3단계의 인구구분, 일반시는 4단계의 인구구분과 합병 유무, 정 은 5

단계의 인구구분과 합병 유무 등에 따라 다른 값들이 설정되며 인구, 면 을 계산식에 입

한다. 여기에 인구구분 등으로 부여되는 일정치를 추가하여 최종 직원수를 도출한다. 직원 

수의 범 는 일반행정, 교육, 경찰, 소방부문이다. 이 모형은 실제 직원 수와의 상 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 총무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련 정보를 공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 다. 후술하

겠지만 각 지자체가 여와 정원 리 상황을 상세히 밝히고 있으며 의무 으로 인사행정사항

을 공표하고 있다. 2010년 3월 재, 도도부   지정도시는 100% 공표하고 있으면 시구

정 은 97.7%인 1,731 단체 가운데 1,691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4) 지방자치단체 정원관리권의 운영실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정에 맞게 정원 리의 방향과 목표를 자율 으로 결정하고 추진

한다. 추진과정에서 총무성이 제공하는 정원 리의 단 기법들을 활용하거나 국가의 거시  

정책방향에 조하면서 정원 리의 정책순 나 목표치를 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역자치

단체는 가나가와 , 기 자치단체는 이바라키  류가사키시의 사례를 살펴본다.

(1) 광역지방자치단체 사례: 가나가와현

가나가와 의 정원 리는 1997년도부터 본격화된 행정개  작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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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에는 당시의 재정 기 상황을 고려하여 직원수 삭감, 조직 수 삭감, 지방채 발행 

정화의 “3가지의 10%삭감 목표”를 추진하 다(神奈川県行政システム改革推進本部, 2007). 

2001년도부터는 행정효율  투명성 향상, 매니지먼트 의식 고양을 으로 민 행정 서

비스 향상에 주력했고 구체 인 “액션 로그램”도 제정하 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행정시스템개 의 기방침”을 통해 ①간소하고 효율 인 행정 실 , ②역할과 책임에 한 

명확한 응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 다. 계획 추진 과정에서 총무성이 집 개 랜을 작성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치목표의 일부를 개정하 다. 2007년에는 “행정시스템개  기본방

침”을 수립하여 2010년도까지 달성할 수치목표를 정했는데 직원 수 삭감과 인건비 억제 등 

3가지 목표가 정보다 1년 앞당겨 달성되었다. 2009년 10월에는 이 기본방침을 개정하여 

향후 6년간의 추진 방향인 “ 청개  기본방침”(2009년-2014년도)을 제정했다. 이는 ①주

민 본 의 행정, ②조직･업무개 , ③재정 강화와 안정이 기본 축이며 구체 인 추진 계획으

로 50항목별로 목표와 로드맵을 설정한 “개 략 랜”도 작성되었다. 정원 리의 측면에서

는 2011년도까지 일반행정 직원 500명을 축소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정원 조정방법은 신

규채용의 억제, 지역사무소의 재편, 병원사업청 등의 독립행정법인화, 기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이양, 민간 탁 등의 활성화, 사업 폐지 등이 주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가나가와 의 공무원 수는 1997년에 1만 3551명(일반행정)에서 2010년에 7961명으로 

폭 축소되었다. 이는 인구 10만명당 공무원수가 84.5명(2009년 4월)으로 동경도 155.8

명, 오사카부 100.4명 등 700만 이상의 역자치단체에서 가장 은 비율이다. 

(2) 기초지방자치단체 사례: 이바라키현 류가사키시(龍ケ崎市)

이바라키 의 류가사키(龍ケ崎)시는 5개년 계획을 통해 정원 정화 계획을 수립해 왔다. 

계획 작성에는 총무성이 제공한 모델들이 활용되었다. 첫째, 유사단체와의 수치비교이다. 유

사단체 가운데에서도 합병된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 않는 단체들을 구분하여 비교하 다. 류

가사키시는 모든 유사단체들보다는 인원수가 은 편이나 비합병 유사단체보다는 과하고 

있었다. 특히 의회･총무･세무는 17명, 토목 16명으로 이 부문의 인력이 비합병유사단체보다 

상 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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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유사단체와의 비교

부문/비교
류가사키시

(A)
비합병

유사단체(B)
모든

유사단체(C)

비합병 유사단체와 
비교

모든 유사단체와 
비교

초과수 초과율 초과수 초과율

인구 78979 65974 69548 13005 9431

인구/직원 156.4 132.4 122.7 23.7 15.2 33.7 21.5

의회･총무･세무 160 143 170 17 10.6 +10 +6.3

민생･ 생 131 150 155 +19 +14.5 +24 +18.3

경제 24 30 44 +6 +25.0 +20 +83.3

토목 65 49 57 16 24.6 8 12.3

일반행정부문 380 372 426 8 2.1 +46 +12.1

교육(특별행정부문) 85 85 101 0 0.0 +16 +18.8

공 기업회계 40 40 40

합계 505 497 567 8 1.6 +62 +12.3

출처: http://www.city.ryugasaki.ibaraki.jp/var/rev0/0003/2622/teiintekiseika5.pdf

한 정원회귀모델로도 수치를 산출하 다. 류가사키시는 일반행정부문과 교육부문의 합

산인력이 465명으로 정원회귀지표는 류가사키시보다 4명이 은 461명이었다. 이러한 

실들을 감안하여 류가사키시는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제4차 정원 정화 5개년 계획

을 수립, 추진하 고 2011년도부터 제5차 정원 정화 계획에 돌입하고 있다. 재의 사업

량, 증가가 상되는 행정수요, 퇴직인력을 감안한 신규채용 실시, 민간 탁 등 활용 가능한 

제도를 감안하여 구체 인 정인력 수치 목표를 설정하 다. 목표수치는 총직원수(2009년 

4월 1일 기 )를 2014년 4월까지 5.5%를 축소한다는 것이다.  

3. 일본 지방공무원의 인건비 관리권

1) 지방공무원의 인건비 변화내용

지방공무원의 인건비 수 은 1974년을 정 으로 지속 으로 하되어 왔다. 총무성은 매

년 라스 이 스 지수를 활용하여 지방공무원의 인건비 수 을 발표하고 있다. 이 지수는 일

반행정직에서의 학력별, 경력연차별로 비교하여 국가공무원의 평균 인건비를 100으로 했을 

때, 지방공무원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인가를 제시한 수치이다(地方公共団体定員管理研究会, 

2009:66-68). 총무성은 특별교부세나 기채를 통해 지수가 최고 높은 자치단체에 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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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실시한다. 지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74년에 110.6으로 최고 수 을 기록하는 

등 고도성장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 으로 10%정도 국가공무원보다 여수 이 높았

다. 이후 1989년 103.0, 1999년 101.2, 2003년 100.1 로 거의 비슷해 졌고, 2004년

(98.5)부터는 오히려 국가공무원보다 낮아졌고 여 히 아래 수 을 유지하고 있다(2010년 

98.8).

행정계층별로 비교해 보면, 요코하마 등의 지정도시가 101.5로 가장 높은 수 이며 특별

구(100.8), 역자치단체(98.7) 등의 순이다. 지정도시를 제외한 일반시(98.8)는 체평

균 정도이며 정 (94.6)은 이에 못 미치고 있다. 1974년과 비교해 볼 때 자치단체 체는 

11.8%의 인건비가 삭감되었고 특히 일반시(-15.0%)와 지정도시(-14.6%)의 하락폭이 높

았다. 반면 이 에도 100이하 던 정 은 조  하락했지만 그 차이는 미미한 수 이다

(-4.1%). 1974년에는 100미만지수인 지방자치단체가 3316곳  1321곳으로 39.8%

으나 2010년에는 1797개 자치단체  1480곳으로 82.4% 다.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공

무원들이 국가공무원보다 은 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방공무원의 평

균연령(42.9세)이 국가공무원(42.2세)보다 높음에도 평균 월 이 38만 5573엔으로 국가

공무원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40만 8496엔)이었다(總務省, 2010a).  

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인건비 수 을 보이는 곳은 시즈오카 (静岡県)으로 

103.8이며, 가장 낮은 오카야마 (岡山県)보다 11.8 포인트가 높았다. 지정도시의 경우, 

요코하마시(横浜 )가 105.1로 최고 지수이며, 하마마쓰(浜松 )시와 사키이시(堺 )가 

98.4로 가장 낮은 수치 지만 그 폭은 그리 크지 않았다. 시구정 에서는 최고치는 효고

(兵庫県) 아시야시(芦屋 )가 104.3이 고 최 치는 오이타 (大分県) 히메지마(姫島村)

이 71.4로 인건비의 차이(폭 32.9)가 매우 크다는 걸 알 수 있었다.    

2) 지방공무원의 인건비 관리제도의 운영방식

(1) 인건비 결정의 원칙 

인건비 결정에 활용되는 주요 원칙들은 크게 4가지이다. 첫째 정세 응의 원칙(지방공무

원법 제14조)이다.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는 사회일반의 정세에 맞게 지 되도록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균형의 원칙(지방공무원법 제24조 3항)이다. 이 원칙은 “국가

공무원의 여에 한다(國公準據)”로 해당 단체의 조직, 규모, 지역 사회의 조건 등에 맞게 

합리 인 범  내에서 국가의 제도를 수정하고 그 단체에 합하게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보다는 해당 지역의 민간 인건비를 더욱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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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얻고 있다. 셋째, 직무 의 원칙(지방공무원법 제24조 제1항)이다. 공무원의 인건비는 

직무와 책임에 맞게 결정되어야 한다. 넷째, 조례주의(지방공무원법 제24조 제6항)이다. 

공무원의 여, 근무시간과 그 외 근무조건은 조례로 결정되며 이에 기 하여 공무원의 인

건비가 지 되어야 한다.

(2) 인건비 관련 제도와 체계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에 한 구체 인 내용은 조례와 규칙에 제시된다. 가나가와 의 

경우, “제2편 인사 제4장 보수, 여 등”에 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며 제1 은 특별직, 제

2 은 일반직에 련된 사항이다. 일반직 공무원과 련된 조례로는 “직원의 여에 한 조

례(職員の給与に関する条例)”이며 료표, 직무의 , 첫 임 ･승  등의 기 , 료의 조정

액, 리직 수당, 첫 임  조정수당, 부양수당, 지역수당, 여 감액, 주거수당, 통근수당 등

이 포함되어 있다. 규칙으로는 “직원의 료표의 용범 에 한규칙”, “직원의첫임 , 승격, 

승 등에 한규칙” (職員の初任給、昇格、昇給等に関する規則), “직원의 료조정액에 한규

칙”(職員の給料の調整額に関する規則), “직원의 료지 등에 한규칙”(職員の給料の支給等

に関する規則)이 있다. 

인건비 체계는 료와 수당으로 구분되며 액의 합산으로 체 액수가 결정된다. 료는 

해당 직종의 직 과 호 에 따라 월 이 결정되며16) 수당은 직무 련, 생활 련, 인재확보, 

기타 등으로 구성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체계는 행정계층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유사하

거나 상이하다. 47개 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32곳이 국가공무원과 료표가 완 히 동일

하며 체로 비슷한 곳도 14단체에 이르고 있다. 도쿄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역지방자치

단체가 국가공무원의 료표를 그 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정도시는 그 상황이 

다르다. 18곳의 지정도시 가운데 4곳만이 국가와 동일한 구조의 료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완 히 독자 인 곳이 3분의 2(12곳)를 차지하고 있다(總務省, 2009a:2009b).

16) “ ”은 직무의 복잡성, 곤란도, 책임성에 맞게 1 에서 10 으로 구분하며 이 게 세분화된 표를 

“ 별직무분류표”라 한다. 호”는 동일  내에서 직무경험의 연수(年數)에 따라 숙련도를 반 시킨 

것이다. 의 상승을 “승격(昇格)”, 호의 상승을 “승 (昇給)”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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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급료표의 구조

주요 
지방자치

단체
급수

급료표의 구조 급료표의 수준

국가외 동일 국가와 상이
국가와 
동일

국가와 상이

완전 
동일

대체로 
동일

조금 
다름

대체로 
합성

대체로 
독자적

완전히 
독자적

완전히 
같음

조금 
독자적

완전히 
독자적

도도부 7-10 32 14 0 0 0 1(도쿄) 39 3 5

지정도시 7-10 4 0 0 1 1 12 3 2 13

출처: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035155.pdf

(3) 인건비 결정과 위원회의 설치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문 이고 립 인 입장에서 공무원의 임면, 징계 등 인사행정 

반에 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독립된 합의제 집행기 인 행정 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도

도부 과 정령지정도시는 인사 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인구 15만명 이상의 시와 특

별구는 인사 원회 는 공평 원회  어느 한 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인구 15만 

미만의 시, 정, 과 일부사무조합 등은 공평 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인사 원회와 공평 원회(公平委員 )는 임기 4년의 3명의 원으로 구성된다. 의회의 동

의를 얻어 단체장이 원을 임명한다. 인사 원회는 상근 혹은 비상근, 공평 원회는 비상근

이다. 양 원회는 인사행정 련 업무를 수행하지만 권한의 범 와 수 에서 차이 을 지니

고 있다17)(지방공무원법 제8조 제1항, 제2항). 공평 원회는 인사 원회와는 달리, 공무원

의 경쟁시험, 선고실시, 공무원 연구, 그 외 인사행정 반에 한 조사, 기획, 입안 등의 권

한이 없다. 특히 공무원의 인건비 결정에 매우 큰 역할을 하는 ‘ 여 권고에 한 권한’은 인

사 원회에만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공평 원회는 인사기   공무원과 련된 조례의 제･

개정에 한 의견을 의회와 단체장에 제시하는 권한이 없다.

17) 인건비와 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공평 원회)공무원의 여, 근무시간, 그 외 근무조건에 한 

조치 요구에 하여 심사와 정을 실시하고 필요조치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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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인사위원회와 공평위원회의 설치

인사위원회 공평위원회

- 도도부 과 정령지정도시는 반드시 설치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
- 도도부 이 다른 시정  상호간에 공동설치하는 것도 가능

- 인구 15만 이상의 시와 특별구는 인사

원회 는 공평 원회를 선택, 설치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2항)

- 인구15만이상의 시와 특별구는 인사 원회 는 공평 원회

를 선택, 설치

-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인사 원회의 

사무를 일부사무조합에서 공동처리할 수 

있음

- 인구 15만 미만의 시, 정, 과 일부사무조합 등은 반드시 

설치(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3항)

- 공평 원회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공평 원회를 공동

으로 설치하고, 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원회에 공평

사무의 처리를 탁할 수 있음(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4항)

원회는 매년 어도 1회, 료표가 한지 어떤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단체장에 

보고한다. 여를 결정하는 여러 조건들의 변화에 따라 료표에서 규정하는 료액을 증감

시키는 것이 당하다고 단될 때는 합한 권고를 할 수 있다(지방공무원법 제26조). 이

러한 권고제도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특수성으로 제약되는 노동기본권의 일부에 한 보상 

조치 인 성격을 띠기도 한다. 인사 원회는 필수 으로 설치되는 도도부 과 정령지정도시

를 비롯하여 和歌山 , 熊本  등 총 67단체(2007년 2월)가 존재한다. 공평 원회는 ①단

독설치, ②지방자치단체간 공평 원회의 공동설치, ③타 지방자치단체 인사 원회에 사무처

리 탁, ④일부사무조합에 의한 공동처리방식의 형태로 존재하며 국에 1,161곳(2006년 

4월)이 설치되어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관리의 운영실태 

(1)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결정과 중앙정부의 역할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는 기본 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자율 으로 

결정하고 있지만 앙정부 역시 다양한 정보제공과 지침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결정에 상당한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먼  인사원의 권고이다. 인사원은 국가공무원의 인

사행정과 련된 업무를 독립 으로 처리하기 해 설치된 기 이다. 매년 8월경 인사원은 

국회와 내각에 국가공무원(일반직)의 인건비 련 권고안을 제출한다. 이 내용은 인사 원회

의 권고안 수립에 큰 향을 미친다고 평가된다. 둘째 총무성의 인건비 련 조사활동으로 

총무성은 지방공무원 여실태를 지정통계조사를 통해 5년마다 정기 으로 조사하고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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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셋째 인건비 정보의 공표 시스템 구축이다. 총무성은 통일 양식을 통해 정원 리와 더불

어 국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라스 이 스 지수를 통

해 자치단체들간의 인건비 수 이 국민들에게 공표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결정: 가나가와현

살펴본 것처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는 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의를 통해 독자 인 

여를 결정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1148단체가 1650억엔의 인건비를 삭감하 다18).

그 다면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방식과 차에 따라 인건비를 결정하고 있는가? 

2009년도 가나가와 의 사례를 살펴보자. 첫째, 인사 원회가 5-6월경 공무원의 여 실태

를 조사한다. 기 은 매년 4월 1일이며 인건비 련 조례의 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이 그 

상(임시직 임용직원, 비상근직원, 육아휴업자  무 휴직자 등은 제외)이다. 조사사항은 해

당 공무원의 료표, 직무 , 료의 월액, 각종 수당(부양, 지역, 리직, 주거, 통근 등), 

직원수, 학력, 성별, 연령 등에 한 사항이다. 둘째 인사 원회는 동일 시 을 기 으로 직

종별 민간의 여실태를 조사한다. 이 조사는 국 공통으로 인사원과 공동조사로 실시되며 

기업 규모 50인 이상 혹은 사업소 규모 50인 이상의 약 5만 4천 곳의 모집단 가운데 약 1만 

200곳을 조사하고 있다. 공무와 유사한 사무  기술 노동자의 4월분 실지 액이 조사 상

이며 과장, 계장 등 직 별로 여 상황이 집계된다. 가나가와 은 2647개의 지역 내 기업 

가운데 563곳을 무작  추출하여 여 평균을 내었다. 셋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사 원

회는 업무 종류, 직  단계, 학력, 연령 등에 따라 공무원과 민간간의 여를 상호 비교하면

서 인건비 련 권고 내용을 논의, 결정한다. 최근에는 종래의 ‘국공 거’의 원칙보다 지역의 

민간 여 상황을 더욱 시하여 반 하는 경향이 있다. 국가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종업원

과의 균형도 고려한다는 입장은 2009년도 인사 원회의 권고방침에도 잘 드러나 있다. 넷

째, 인사 원회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단체장과 지방의회에 권고안을 제시한다. 인사 원

회는 민간기업이 인건비를 삭감한 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월 과 기말수당을 각각 0.16%

와 0.35개월분을 인하하라는 내용을 확정하여 10월 6일에 “직원의 여 등에 한 보고  

여 개정 권고”를 지사와 의회에 제출하 다. 다섯째, 단체장은 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

로 내부 의견을 수렴하며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 다. 여기에는 인사원 권고에 한 정

부의 자세도 고려 변수이다. 가나가와 은 인사 원회의 권고안을 토 로 내부 련자들과 

의를 개시하 다. 주요 상 의 하나가 교직원조합, 직원노동조합, 自治労 공 기업노동

조합, 自治労 직원노동조합, 병원사업청 노동조합 등의 단체로 구성된 “가나가와  직원노동

18) http://www.gyoukaku.go.jp/senmon/dai7/siryou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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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연합 의회”이다. 2009년 10월 15일부터 11월 9일까지 13차례 교섭을 통해 여, 노

동시간, 직장환경정비 등을 논의하 고 교섭결과, 인사 원회의 권고처럼 월 과 기말수당의 

삭감에 합의하 다(神奈川新聞 11월 9일). 여섯째, 지방의회는 제출안을 심의하여 최종 의

결한다. 가나가와  의회는 심의를 통해 2009년 12월 정례회에서 조례개정안을 원안 가결 

통과시켰고 차기 회계연도인 2010년 4월부터 해당 조례가 시행되었다. 

Ⅳ.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제도 변화 방향 및

한국에의 시사점

1. 일본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제도 변화의 방향

1) 지방자치제도의 자율성 강화

제1차 분권개 으로 앙과 지방간의 계의 틀이 새롭게 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

율성이 크게 확 되었다. 일본의 앙-지방 계는 집권-분권뿐만 아니라 분리-융합의 측면

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권 주, 2010). 이번의 분권추진은 종 의 집권융합형 계를 분권

융합형으로 변모시킨 개 이라고 할 수 있다(西尾, 1999). 즉 기 임사무처럼 앙정부가 

권한을 보유하면서 자치단체에 진행시키는 강한 융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의 역

이 확 된 약한 융합형인 것이다(青木, 2006).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리는 이러한 분권개 을 배경으로 다양한 제도 운 의 가능성을 열

어두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편성권이 조례로 임되면서 지역 사정에 맞게 자율 인 

조직구조를 개편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인건비의 결정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의

존한다. 인사 원회가 제출 권고안을 바탕으로 단체장과 의회의 논의를 거쳐 정해지며 국가

공무원보다 지역의 민간기업 근로자의 인건비 수 을 우선 으로 반 한다. 이것도 자율성 

발휘의 한 단면이다. 셋째 정원 리 역시 자율 으로 목표 수치를 설정하여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배치 혹은 증감시킨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상, 인사권의 발휘가 단체장을 비롯

하여 국가 혹은 타 원회에 분산되어 있어 정원 리가 어려운 측면도 있으나 단체장의 내외 

조정으로 실시되고 있다. 를 들어 가나가와  마쓰자와 지사는 공약으로 경찰  1500명을 

증가시킨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경찰  정원은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며 국가가 증원시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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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도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다. 지사는 경찰본부와의 상호 논의를 통해 경찰 의 증원

(848명), 지방공무원의 경찰서 견(100명), 비상근 직원들의 활용(552명) 등 업무 담당 

인력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공약을 달성하 다(松沢, 2008).

2) 통합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정보공개의 강화 

일본의 정보공개제도는 1982년에 가나가와 과 사이타마 이 처음으로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면서 국으로 확산되었고 1999년 5월 정보공개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

는 주민자치를 심화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정보공개를 강조해왔고 재는 모든 역자치단체

와 다수의 기 자치단체들이 정보개시 차를 가지고 있다. 정보공개의 방식은 더욱 구체

화되었다. 2005년 4월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 상황이 법률로 공포하도록 되었고 

련 정보가 공통양식으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인건비와 정원 련 

자료들을 통합 으로 연계하여 구축한 시스템이 “지방공공단체 여  정보 공표시스템”

이다.  

시스템 구축의 목 은 주민들에게 지방공무원의 여와 정원 리 상황을 정확히 달하여 

지방자치단체 운 의 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도도부 , 정령지정도시, 시정

 등 자치단체 계층별로 7부문별 하  문항들이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19) 를 들어 

부문별･연령별의 직원수  구성비와 년도 비 증감이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정원 리의 

수치목표를 부문별로 상세히 설명하고 진척상황을 제시한다. 요컨  공표시스템을 통해 지방

자치단체의 인건비, 정원 련 자료가 상세히 공개되고 있다. 한 정원  여 등, 분야별

로 이 자료들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요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운 실태에 한 이해도를 향

상시키도록 하고 있다.

3)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효율성 강화 

신공공 리(NPM) 방안을 토 로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은 종 과는 다른 다양한 형태의 

조직 개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조직계층 간소화에 따른 유연성의 강화이다. 지방자

19) 주요 문항을 살펴보면, ①라스 이 스 지수 변화와 국 평균 혹은 유사단체와의 비교 그래 , ②

인사 원회 권고에 있어 공무원과 민간 인건비의 비교, ③일반행정직, 교육직 등의 직종별 여 상

황과 유사단체, 국가와의 비교, ④기능노무직에 한 민간의 유사직종과의 비교, ⑤특수근무수당도 

포함한 모든 수당, ⑥ 별 직원 수가 나타난 그래 , ⑦특별직 보수 등의 상황(퇴직 수당 포함), ⑧

정원의 유사단체와의 비교･연령별 인원구성 그래 ･“집 개 랜”에서의 정원 리 수치목표  진

척상황, ⑨공 기업 직원의 정원 리 수치목표와 진척상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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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들은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행정수요를 종합 으로 처하고 리  업무집행의 효율

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유사 부서를 통합하는 과주의  방식을 취해왔다. 가나가와 은 

세분화된 부를 축소하고 실･과를 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1997년부터 조직재편을 지속하

다. 본청기 의 부국은 1997년 14개에서 2009년 9곳으로, 실･과는 1997년 149개에서 

2009년 106개로 약 30%가 축소되었다. 시즈오카 도 2007년에 토목부와 도시주택부를 

건설부로, 보건･복지･의료를 후생부로 일원화하는 등 사업실시부문을 심으로 10부에서 7

부로 재편되었다. 한편 조직 계층의 평면화도 시도되었다. 통 인 일본의 공공조직은 담당

자가 안을 제안하고 순차 으로 상 직의 결재를 받아 최종 결재권자에 도달하는 품의제 방

식이었다(辻, 1969). 문제는 과장보좌, 副차장 등 새로운 직 들이 생겨나면서 정책결정 시

간이 길어진다는 이었다. 시즈오카 은 1999년에 선도 으로 조직계층을 단순화하 다. 

부장-차장-과장-참사･기감-과장보좌-주간･계장-직원의 7계층을 부장-총실장-실장-주간･계

장-직원의 5계층으로 감소시켰다. 가나가와 은 부장-부부장-차장-참사-과장-부과장 등 정

책 수행에 상호 연계성이 약했던 직 을 원칙 으로 폐지하고 국장-부장-과장-리더로 간소

화 하 다. 그리고 조직의 평면화를 시도할 때는 다양한 집행체제인 제나 그룹제 등도 함

께 도입되고 있으며 세부조직인 반(班)도 설치되고 있다. 

둘째, 조직 내의 권한이양이다. 종 에는 총무부문이 조직 체의 산과 인원 등의 동원

자원을 집권 으로 분배, 결정하 다. 하지만 조직개편의 방향이 담당 부서별로 책임성과  

향상시키고 성과를 평가하게 되면서 련 권한들이 사업담당부서로 이양되기 시작했다. 사가

은 2004년 4월에 본부체제로 개편되었다. 기존에는 총무부가 행정조직 체의 산편성, 

인원수와 배치 등을 일 으로 리했으나 각 본부들이 이러한 권한들을 행사하게 되었다. 

지사가 출석하는 간부회의에서 산편성과 인원배분의 방침을 정하고 본부별로 배분하면, 각 

본부는 주어진 범 에서 사업에 필요한 인원  산 등을 자유롭게 배분한다. 자신의 책임 

하에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가나가와 은 2010년도 조직개편에서 국장과 부장, 과장과 

그룹 리더, 직원들 상호 간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 다. 국장은 기획입안  요사항을 

심으로 단한다. 부장은 행처럼 결재 업무의 권한을 맡으면서 각 과들이 상호 력할 수 

있도록 인원배치와 사업집행 등을 리한다. 과장은 과 단  사업실시의 책임자이며 직원들

을 지휘 감독한다. 기존에 부･과장이 가졌던 복무 련 권한(여행, 시간외근무, 휴가 등)을 

그룹 리더에게 이양한다. 직원들은 그룹 리더의 감독 아래 부여된 업무를 원이 수행하도록 

상호 력하면서 주체 으로 업무를 추진한다. 

셋째, 정책실천을 시하는 목 지향 ･정책 응형 조직편성이다. 조직편성에는 어디서 

행정수요가 발생하는가? 구와 조 계를 구축하느냐? 가 주요한 향을 미친다. 종 에

는 국가의 정책동향과 앙성청이 그 상이었으나 지방분권이 진 되면서 지역과 주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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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되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 인 정책형성능력과 실천성이 강조되었고 이를 

략 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정책지향  조직구축이 요구되었다. 가나가와 은 종래의 기획부

를 강화하여 정책부를 신설하 다. 이 에는 총무부가 상  부서 으나 정책부가 되었고 그 

안에 종합정책과를 두었다. 여기에 재정과와 세무과를 배치하여 정책주도의 세재정을 운 하

다. 사가 이 실시한 본부제로의 재편 역시 건강복지･농림수산상공･생활환경 본부 등 장

업무를 면에 내세우면서 지원과 업무조정부서를 후진에 배치한 성과 시형 조직개편이었

다. 미에 은 정책부, 요코하마시는 도시경 국, 미타카시는 총무부 정책총무과 등 정책기획

을 입안하거나 총 하는 부서를 신설 혹은 일원화하 다. 

넷째, 단체장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조직의 설치이다. 지방분권이 심화될수록 지역경 을 

책임지는 단체장의 존재가 더욱 요해지며 단체장의 정책방침이 행정운 의 기본 틀이 된

다. 매니페스토의 요성이 증 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상향

식 의사결정구조로 단체장의 리더십이 발휘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고 단체장의 의사를 

정책으로 실 하는 조직환경의 정비가 요청되어왔다. 이를 해 지사의 직할기능이 강화되었

으며 정보수집, 정책입안, 정책조정 등을 총 하는 종합정책실이 설치되었다. 한 이 기

들의 상 한 격상되었다. 가나가와 은 총무부의 한 부서 던 지사실을 지사직할로 편성

하 고 이바라키 은 요정책･사업의 기획과 조정, 정책평가 등을 담당하는 정책심의실을 

설치하 다. 후쿠시마  역시 지사직속기 으로 정책조사과를 설치하여 행정시책 등을 조사

하 다. 한편 부서 횡단 인 조직이 편성되기도 했는데 이는 단체장의 과업지시에 신속히 

응하고 조직 틀에 얽매이지 않고 사업추진을 자유롭게 하기 해서이다. 오다하라시( 田原

)가 설치한 “오다하라 르네상스 추진본부”가 그 이다. 그리고 단체장은 지사의 정책리더

십과 정보수집 능력을 지원, 보완하기 하여 정무보좌진을 배치하 다. 가나가와 이 2008

년 2월부터 시행하는 지사의 특별비서 조례안도 이러한 목 에서 나타났다.

4) 지방자치단체간 상호경쟁의 장 조성

장(場)이란 행 자가 의식･무의식 으로 참여하여 서로를 찰, 소통, 자극하면서 공통

인 체험을 하는 상황  틀을 말한다(伊舟, 2000:13-14). 이를 구성하는 요소는 ①어젠더로 

무엇에 한 정보인가, ②해석코드로 어떻게 정보를 해석해야 하는가, ③정보운반자로 정보

를 달하는 매체는 무엇인가, ④연 욕구로 서로를 연계하고자 동기이다(伊舟, 2000: 

16-18). 첫째 어젠더는 본고에서 다룬 3가지 부문이 모두 해당된다. 총무성은 매년 지방행

정의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조직편성도 그 항목 의 하나이다. 인건비와 정원은 상기

의 공표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들간에 정보가 공유된다. 둘째, 해석코드는 총무성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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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통일양식을 통해 사안별로 공통된 해석방식이 존재한다. 인건비는 라스 이 스 지

수, 정원 리는 유사단체구분 혹은 정원회귀모형 등으로 횡단 이고 종단 인 자치단체들간

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셋째, 정보 달은 자 매개체를 통해 일상 으로 이루어진다. 총

무성과 지방자치단체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련 내용을 달하고 정보를 획득한다. 넷째, 연

욕구는 정보교환을 통해 심리  공감이 도출되는 상이다. 총무성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

교환의 상을 선정하고 해석방식에 합의하 다. 이러한 합의와 정보교환은 행정조직의 운

과정을 투명하게 한다. 한 주민들의 공통된 욕구를 강화시키거나 부여하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더욱 나아지려는, 즉 서로 학습･경쟁하여 개

선하려는 장이 생성되는 것이다.

5) 일본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제도에 대한 종합적 분석

일본 지방자치단체 조직 리의 운 에서 나타난 제도의 변화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앙-지방간 계는 분권개 을 통해 수평 이고 등한 계로 기본 틀이 수정되었

다. 지방에 한 앙의 개입방식 역시 불투명성을 제거하 다. 앞으로 이러한 기본틀을 구

체 인 분야에 투사시키는 방식으로 제도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조직편성, 인건비책정, 

정원 리 등 조직 리 역시 기본 으로 자치단체가 자율 인 의사에 따라 업무를 장하고 

있다. 앙정부도 정보제공, 정책유도, 정보공개 강화 등의 간 인 방식으로 자치단체의 

활동을 지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체를 볼 때, 교육, 경찰 등 

앙정부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분야가 아직도 상당수 존재한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이 보다는 

진 된 자율성을 리고 있으면서도 지역 행정의 종합 인 주체기 으로서는 여 히 한계성

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들간에 수평 인 경쟁 계가 생성되고 있다. 행정업무의 수비범 가 

어느 정도인지? 사무량은 어느 정도며, 행정서비스를 효율 으로 제공하기 해서는 어떠한 

조직구조와 인력들을 활용해야 하는지?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확 된 자율성만큼이나 일상

으로 그 응방안을 고민하게 되었다.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이 에 비

해 다양한 조직형태가 출 하 다.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선진 리기법이나 사례를 

학습하고 이를 용시키려고 노력하면서 개 방안이 수렴되는 양상도 등장하 다. 이러한 

상은 상호 경쟁이 생성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어도 유사단체보다 낫거나 비슷해지려는 경쟁

심리의 발 이라 할 수 있다. 단체장의 주도하에 선진사례를 만들고자 하거나 어도 뒤지지 

않기 해서 이를 그 로 수용하는 단체들도 나타나고 있다. 한 총무성 역시 각 종 객  

자료 혹은 모범  사례들을 공표하면서 이러한 경쟁 분 기를 조성, 유도하고 있다. 伊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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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006)는 정책 신을 이루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을 동 인 상호의존과 

서기(横並び)로 모형화하기도 하 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확 된 자율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정보공개가 강화되고 있다. 이

의 정보공개는 합법 인 비공개 혹은 부분  공개 고 공개되는 정보 역시 주민들이 이해

하기 어려운 형태 다. 1990년  후반부터 일본에는 어카운트빌리티(Accountaiblity)가 

“설명책임”으로 수용되면서 어떻게 더 많은 행정정보를 알기 쉽게 주민들에게 달하는가가 

요한 행정의무로 인식되었다. 즉 정보공개의 강화는 정보의 폭과 질을 확 시키는 것이며 

주민들이 일상 으로 행정정보에 쉽게 근하고 습득하여 행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행 들은 행정에 한 주민통제를 강화시킬 수 있다. 정보공개는 

자율성의 확 로 자칫 방만하기 쉬운 자치단체의 경 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 

  

<표 5> 일본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제도의 변화 양상

관계수준 종전 변화

앙-지방 수직, 직 통제 수평, 간 통제

지방-지방 동일, 유사 다양성과 수렴, 경쟁

지방내부 비공개, 합법 공개, 효율

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제도에의 시사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조직 리제도는 앙정부의 복 이고 획일 인 각종 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조직과 인력을 리할 수 있는 자율성이 결여되어 있다. 단기 으

로는 기구  정원 리에 한 규제를 완화하는 신축형으로 조직 리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결국 장기 으로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조직 리제도와 마찬가지로 지

방자치단체의 조직 리를 자율에 맡기는 자율형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지방분권시 를 맞

이하여 지방의 문제는 지방 스스로 단하고 운용하도록 하되, 그 결과에 해 책임을 지도

록 하는 제도  장치의 마련에 모아져야 할 것이다. 앙정부의 직 인 통제 신 일본과 

같이 조직편성권의 면 인 조례 임과 정원 리  인건비 결정의 자율성을 확 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지방의 자율 인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를 비롯하

여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의 견제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인사에 해 지방자치단체간 비교

가 가능하도록 련 정보를 세부 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한 앙정부차원에

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사에 한 주기 인 진단과 평가 등의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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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를 모두 공개하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에 의한 합리  운 을 유도하고 재정인센티

와 연계하는 간 ･사후 ･재정  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결국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조직 리의 기본 방향은 일본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

임 하에 자율 으로 운 해 나가도록 하고, 체계 인 정보 공개와 지자체간 상호 경쟁 강화, 

그리고 내부의 효율성 강화를 통하여 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일본의 지방자치

단체 조직 리제도의 분석을 토 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조직 리제도의 개  방향에 

한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체 조직 리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성을 가지고 조직을 

리해 나가게 하기 해서는 가장 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직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자체 조직 리역량을 강화하기 해서는 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조직운 의 효율화를 도

모하여야 한다. 일본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조직계층 간소화  평면화, 조직 내의 

극 인 권한이양, 정책 심 ･목표지향  조직편성 등의 노력을 통하여 조직운 의 효율화

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한 지방 정책의 핵심 인 행 자인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 에 실질 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재 임의

설치기구인 조직 리 원회(기구정원규정, 제39조)를 지방의회 의원, 시민단체 표, 지역 

문가 등이 포함된 의무설치기구로 하여, 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리  과정에 공식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조직 리 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인력

운 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조직분석  진단 등 조직 리의 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

장하여 조직운 의 투명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인사행정과 련하여 단체장

에게 집 되기 보다는 독립 인 인사 원회 는 공평 원회를 설치하여 권한을 분산시키고 

있으며, 상호 의와 조정을 통해 권한이 행사되고 있다. 

둘째, 상시 인 조직진단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리를 최 화하

기 해서는 정례 인 문제  발굴과 개선조치의 강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먼  지방자치단

체 스스로 상시 인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조직진단에서 노출된 문제 들을 개

선하기 한 문 인 컨설 을 스스로 받도록 하여야 한다. 상시 인 자체 조직진단시스템

을 구축하기 해서는 조직과 인사를 통합 리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조직 리의 실태, 문

제 , 안 등을 종합 으로 리할 필요가 있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직진단이 실

효성을 거두기 해서는 행정안 부에서 주기 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한 메타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자체 조직진단의 정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체 자치단체와 비교 분석하

여 제시함으로써 자치단체 스스로 문제 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총무성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한 조직  정원과 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문제 을 발

굴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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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방자치단체에 한 조직정보공개시스템을 체계화하여야 한다. 재 실시하고 있

는 조직정보공개를 보다 체계화･구체화하여 자치단체 상호간 비교·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즉,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간 조직 리의 상호 비교를 통하여 스

스로 조직 리의 정성과 건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체 지방자치단체의 조

직 리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지방의회, 지역단체, 지역주민 등이 해당 자치단체에 한 양질

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의 조직 리의 정성을 단하고 감시 

 비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조직정보공개는 일반 인 황 

심으로 운 되고 있으며, 특히 자치단체간 상호 비교가 쉽지 않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

라서 일본의 지방공공단체 여  정보공표시스템의 수 으로 정보공개를 체계화･구체화하

여 지역단체나 주민들이 조직운  실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 이러한 

정보공개를 통하여 조직 리의 모범사례가 발굴되고, 이를 유사 자치단체들이 공유하여 학습

하고 상호 경쟁하는 장이 마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효율 인 조직 리에 한 인센티 를 확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정

한 조직 리를 유도하기 해서는 한 수 의 유인책이 필요하다. 재 총액인건비를 보

통교부세 산정에 반 하는 것도 이러한 유인책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총액인건비

제의 문제 인 지속 인 인건비 증가를 방지하지 못하는 등 실 이고 효율 인 조직 리의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조직운 상황을 비교·평가한 결과를 토 로 

조직 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해서는 직 인 인센티 를 부여하는 등 보다 실질 인 방

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

성을 높이고 수평 인 경쟁 계를 활성화시키기 하여 다양한 인센티 를 제공하기도 하 다.

V. 결 론

민선 5기 지방자치시 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 조직 리제도에 한 근본 인 변화가 

필요한 시 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핵심인 자치조직권을 제약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과 새로운 행정수요 등을 반 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탄력 으로 응하기 해서는 

신축 인 조직운 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리권은 기본 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 하에 자율 으로 운 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의 조직 리권 강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와 함께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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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조직 리의 기본 방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 하에 자율 으로 운 해 나

가도록 하고, 조직 리의 문제에 해서는 철 하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으로 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직 리의 운  방향은 일본의 자치단체 조직 리제도 운 방식에 한 분석에서

도 찾아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면서 정보통합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정보를 구체 으로 공개하여 자치단체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

체의 내부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치단체 조직 리제도를 변화시켜 왔다. 따라서 우

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리권에 한 직 인 통제방식을 지양하는 신, 자체 조직

리 역량의 강화, 상시 인 조직진단시스템의 구축, 자치단체 조직정보공개시스템 체계화, 

조직 리에 한 인센티 의 확  등 간 인 통제방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도 수요자 심 이고 성과지향 으로 조직을 효율 으로 리

할 수 있도록 극 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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